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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원고 당사자  항소  각한다1. ( ) .

항소 용  원고 당사자 가 부담한다2. ( ) .



청구취지  항소취지

심 결  취소한다 피고  원고 당사자 하 원고 라고 한다  자 에 한 1 . ( , ‘ ’ ) D

지 법원 부지원 고 가단  결에 한 강 집행  불허한다2014. 4. 8. 2013 29923 .

이       유

사실1. 

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 주채 자회사 라 한다 에게 주채 자회사가 주식회  . 2001. 9. 27. E( ‘ ’ ) , 

사 행 하 행 라 한다 에 하여 부담하는 출 채  보증하는 보증원  억 원 보F ( ‘F ’ ) ( 1 , 

증 간 부  지 내용  신용보증  하 다 피고는 2001. 9. 27. 2002. 9. 26. ) . 2001. 9. 

원고 자 하 통틀어 원고 등 라 한다  주채 자회사  사 에 피고가 주채27. , D( ‘ ’ ) , ➀ 

자회사  행에 한 출 채  변 할 경우 주채 자회사는 피고에게 변 추가F , , 

보증료 피고가 보증채  행에 소요한 용  보증채 행  취득한 권리  보  , , 

 행사에 든 용  상 하고 하  주채 라 한다 원고 등  주채 자회사  연 하여 ( ‘ ’ ), ➁ 

 주채  행하  하는 내용  신용보증약  증  체결하 다( 4 ) .

나 주채 자회사는  신용보증   주채 자회사 소   달    그 지상   . G 334㎡ 

건 하  부동산들 라 한다 에 한 각 근 당권 하  사건 근 당권 라 한다  담( ‘ ’ ) ( ‘ ’ )

보  하여 행 부  억 원  출 았고 피고는 주채 자회사  하여 F 1 , 2003. 3. 14. 

 출원리  합계 원  변 하 다 피고는 주채 자회사에 한 상 채권 억 102,931,945 . 1

원  피보 채권  하는 가압 결 에 하여  부동산들에 한 가압 등2002. 11. 27. 

 마 고 하  사건 가압 라 한다  변  원  하여  사건 ( ‘ ’ ), 2003. 3. 14. 

근 당권  부 하  사건 근 당권 부 라 한다  행 부   는 부 등  ( ‘ ’ ) F

마쳤다. 

다 차지 명  . 1

피고는 주채 자회사  원고 등  상  지 명  신청하여 주채 자회사  원고 등      ‘

연 하여 피고에게 변  원  에 하여 부  다 갚는 날 지 102,931,945 2003. 3. 15.

연   계산한 돈  지 하라 는 내용  자 지 명 지 법원 17% ’ 2003. 8. 12. ( 2003

차 하 차지 명 라 한다  았고  지 명  그  36920 , ‘ 1 ’ ) , 2003. 12. 24. 

었다.

라 경매 당    . 

 사건 근 당권자  행  신청에 한 자 임 경매개시결 지 법원     F 2003. 5. 31. (

타경 에 하여  부동산들에 한 경매 하  사건 경매 라 한다 차가 개시2003 30241) ( ‘ ’ ) 

었다 피고는 가압 권자  근 당권자   사건 경매법원에  채권계산  출하여 주채. 

자회사에 한 채권  신고하 는 자 채권계산 에 재  채권   사건 , 2003. 6. 9.➀ 

가압 권  피보 채권 상 채권 원 변  원리 추가보증료 채권 , 111,033,958 ( ), 



원 체당  채권 원  합계 원 고 자 채권계산 에 690,410 , 583,360 112,307,728 , 2004. 2. 20.➁ 

재  채권  사건 근 당권 부  피담보채권 상 채권 원 변  , , 121,053,607 (

원리 추가보증료 채권 원 체당  채권 원  합계 원 다  사), 690,410 , 914,960 122,658,977 . 

건 경매  당  하  당 라 한다 당  실시 어 당 가 2004. 3. 25.( ’ ‘ ) 

었는 피고는  당  지 못했다  사건 경매에   부동산들  낙찰 에게 매각, . 

 하여  주채  담보하는  사건 가압 등   사건 근 당권 등 는 모  

말소 었다.

마 차 결  . 2

피고는 주채 자회사  한 채 원고 등만  상 변      2013. 10. 25. , 

원과 그 지연손해 하 통틀어  사건 상 라 한다 추가보증료 원102,931,945 ( ‘ ’ ), 690,410

하  사건 추가보증료 라 한다 채권보  한 체당  원 하  사건 체당( ‘ ’ ), 959,560 ( ‘ ’

라 한다  지  하는 소  하 다 지 법원 부지원 가단  법원  ) ( 2013 29923). 

하 차 결 변 종결 라 한다 변  종결한 후 원고 등  2014. 3. 7.( ‘ 2 ‘ ) 2014. 4. 8. ‘

연 하여 피고에게  사건 상 채권 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  사건 체당 채권  합계 , 

원  그   사건 상 채권 원에 하여 부  다 갚는 104,581,915 102,931,945 2003. 3. 15.

날 지 연   계산한 돈  지 하라 는 결 하 차 결 라 한다  고하17% ’ ( ‘ 2 ’ )

 결  원고 에 하여는 에 원고 에 하여는 에 그  , A 2014. 4. 10. , D 2014. 5. 27.

었다.

근거 다  없는 사실 갑 증  내지 증  각 재 변  체  [ ] , 1, 2, 5, 6, 7 , 1 4 , 

취지

주채  소 시효 간2. 

가 원고  주장  . 

원고는 차지 명   후부   주채  소 시효는  었다고 주장하고    , 1 10 , 

에 하여 피고는  주채 는 상사채 므  소 시효는 라고 주장한다, 5 .

나 단  . 

당사자 에 하여만 상행 에 해당하는 행  한 채권도 상법  소       64 5

소 시효 간  용 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 고 그 상행 에는 상법  각 에 해, 46

당하는 본  상행 뿐만 아니라 상  업  하여 하는 보  상행 도 포함 다 법원 (

고 다 결 등 참 업  하여 하는 것 지 여부가 분명  2002. 9. 24. 2002 6760, 6777 ). 

아니한 상  행 는 상법  규 에 하여 업  하여 하는 것  추 고 그  47

같  추  번복하  해 는 그  다  사실  주장하는 자가  증명할 책임  있다

법원 고 다 결 참 민사소송법 민법  항( 2008. 12. 11. 2006 54378 ). 474 , 165 2

에 하 지 명 에   채권  단  소 시효에 해당하는 것 라도 그 소 시효 간, 

  연장 다 법원 고 다 결 참10 ( 2009. 9. 24. 2009 39530 ).

 사실에 하  주채 는 상  주채 자회사가 업  하여 부담한 것 라고     , 

 타당하므  주채  소 시효는 차지 명   에는 부 상법 , 1 64➀ 



 소  었다가 차지 명   후에는 그  차지 명  지  명한 5 1 , 1➁ 

부분 즉  사건 상 채권 원  원과  부  다 갚는 날 지 연 ( 102,931,945 2003. 3. 15. 17%

 에 한 지연손해 부분  차지 명  부   연장 었고 그 나) 1 10 , 

지 부분 즉  사건 추가보증료채   사건 체당 채  부분  여 히 라고 할 것 다5 .

 사건 상 채권에 한 청  사  3. 

가 소 시효 시 에 한 당사자들  주장  . 

원고  주장    1) 

피고는 주채 자회사 소   부동산들에 한  사건 경매 차에   사건 상 채      

권  당  요 하는 채권계산  집행법원에 출하 고 채권계산  출  압  같  , 

효  있 므   주채    사건 상 채 는 채권계산  출 시에 소 시효가 단

었다가  당 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가 산 어 그 부   경과(2004. 3. 25.) 10

한 소 시효가 어 소 었다 또한 주채 자회사  사가 2014. 3. 25. . 2004. 3. 

또는 에 피고회사  하여   사건 상 채  승 하 므  26. 2004. 3. 29. , 

사건 상 채 는 소 시효가 단 어 그 다  날부   경과한 또는 10 2014. 3. 26. 

소 시효가 었다  각 소 시효  차 결 변 종결2014. 3. 29. . 2 (2014. 3. 

후 므  차 결에 한 강 집행  불허 어야 한다7.) 2 .

피고  주장    2) 

가 원고 주장   주채    사건 상 채  부분  소 시효가 단 었다고 하      ) 

라도  사건 상 채 는 상사채 므  소 시효  차 결 변 종결, 5 2 (2014. 3. 

 에 만료 었 므 차 결에 한 강 집행  불허   없다7.) 2009. 3. , 2 .

나 피고는 원고 등  상   사건 상 채  행  하는 소        ) 2013. 10. 25. 

하여 차 결  았는  재 상 청  효  민법 에 하여 주2014. 4. 8. 2 , 416

채 자회사에도 미 므 주채 자회사   사건 상 채  소 시효는 단, 2013. 10. 25. 

었다가 차 결 부  다시 진행 므  아직 지 않았 니 차 결에 한 강2 , 2

집행  불허   없다.

나 채권계산  출에 한 소 시효 단 여부  . 

연 보증채 에 한 소 시효가 단 었다고 하 라도  주채 에 한 소 시효가     

단 는 것  아니고 주채 가 소 시효  소  경우에는 연 보증채 도 그 채  자, 

체  시효 단에 불 하고 부종 에 라 당연히 소 한다 법원 고 다( 2012. 1. 12. 2011

결 참78606 ). 당권  첫 경매개시결 등  에 등 었고 매각  소 하는 것  

가진 채권자는 담보권  실행하  한 경매신청  할  있 뿐 러 다  채권자  신청에 

하여 개시  경매 차에  당요  하지 않아도 당연히 당에 참가할  있는 러한 채, 

권자가 채권  그 원   액 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  행사하 다  그 채권신고는 민, 

법   압 에 하는 것  신고  채권에 하여 소 시효  단하는 효  168 2

생 고 법원 고 다 결 참 채권자가 당요  또는 채권신고 등( 2010. 9. 9. 2010 28031 ), 

 법  권리  행사하여 강 경매 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  하여 소 시효가 단, 



 채권에 하여 부만 당하는 것  당 가 작 고 다시 그 당액  부에 하여

만 당 가 있어 그  상   부분  한 나 지 부분 즉 당액  가 없는 , 

부분과 당 지 못한 부분  당 가  었다  그  같  당 가  부, 

분에 한 권리행사는 종료 고 그 부분에 하여 단  소 시효는  종료 시 부  다시 진

행 다 그리고  채권  당  상   부분  그에 하여 법하게 당  소가 . 

고 그 소송  결  후 그 결과에 라 종  당 가 그   또는 경 거나 

새  작  당 가  그 시 에  권리행사가 종료 고 그 부  다시 소 시효가 진

행한다 법원 고 다 결 참( 2009. 3. 26. 2008 89880 ).

살피건 피고  주채 자회사 사  차지 명   하여     , 1 2003. 12. 24. 

피고가 소회회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는  었고   10

다  날 부  다시 진행 는 피고는  사건 경매 차에   사(2003. 12. 25.) , 2004. 2. 20. 

건 근 당권 부  피담보채권   사건 상  당  요 하는 채권계산  법원에 출

하여 채권  신고하 므 피고가 주채 자회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 채권  소, 

시효는 다시 단 었고 그 후  당 에 피고가 당  지 못하는 당, (2004. 3. 25.)

가 었 므  피고가 주채 자회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는  

당  다  날 부  다시 진행 므 그 소 시효는 특별한 사  없는 한 그 (2004. 3. 26.) , 

부   지난 차 결 변 종결  후 다 에 었다고 할 것 다10 2014. 3. 25.( 2 ) . 

그런  뒤에  보는  같  피고가 주채 자회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 채권  소

시효는  당  후에 행청 에 하여 다시 소 시효가 단 어 차2013. 10. 25. 2

결  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  진행 어 아직 지 아니하 므 결  원10 , 

고  주장   없다.

다 채 승 에 한 소 시효 단 여부   . 

주채 자회사  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  하여      2004. 3. 26. 2004. 3. 29.

 사건 상 채  승 하 는지 살피건  할 증거가 없 므 원고  주장  , , 

 없다 가사 원고 주장  주채 자회사가 또는 에 채  승 하. 2004. 3. 26. 2004. 3. 29.

다고 하 라도 뒤에  보는  같  피고가 주채 자회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, 

채권  소 시효는  채 승  후에 행청 에 하여 다시 소 시효가 단2013. 10. 25. 

어 차 결  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  진행 어 아직 지 아니하 므2 10

결  원고  주장   없다, .

라 연 보증 에 한 행청 에 한 주채  소 시효 단 여부  . 

피고는 주채 자  주채 자회사  한 채 연 보증  원고 등만  상    2013. 10. 25. 

  사건 상 채  행  하는 소  하여 차 결  아 그 2014. 4. 8. 2

 그   사실  앞  본  같다. 

살피건 아래  같   종합하 채권자가 연 보증 에게 한 행청  효  민법     , , 

에 하여 주채 자에게 미 므 채권자가 연 보증  상  채 행  청 하는 416 , 

민사소송  한 경우 주채  소 시효는 단 다고 할 것 고 라  피고가 주채 자회, 



사에 하여 가지는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는 민사소송  에 하여 2013. 10. 25. 

소 시효가 단 어 차 결  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가 진행 므  지 하는 2 , 

피고  주장   있다.

 채 자가 채 부  각자 행할 가 있고 채 자  행  다  채    1) 1

자도 그  하게 는 에는 그 채 는 연 채  한다 민법 채권자는 어느 ( 413 ). 

연 채 자에 하여 또는 동시나 차  모든 연 채 자에 하여 채  부나 부  행

 청 할  있다 민법 어느 연 채 자에 한 행청 는 다  연 채 자에게도 ( 414 ). 

효  있다 민법 연 채 자  부담부분  균등한 것  추 한다 민법 보( 416 ). ( 424 ). 

증  있는 경우에 그 보증  상행 거나 주채 가 상행  한 것  에는 주채 자  

보증  연 하여 변 할 책임  있다 상법 ( 57 ).

연 보증  경우 주채 자  연 보증  채 부  각자 행할 가 있는 채    2) , , 

자  행  다  채 자도 그  하게 는 에 추어 볼 연 보증  채1 , 

는 채권자  주채 자에 한 계에  민법  소  연 채 에 해당한다413 . 

보증  주채 자가 행하지 아니하는 채  행할 가 있다 민법      3) ( 428 1

항 보증채 는 주채  자 약 손해 상 타 주채 에 종속한 채  포함한다 민법 ). , , (

 항 보증  부담  주채  목 나 태보다 한 에는 주채  한도  감429 1 ). 

축한다 민법 주채 자에 한 시효  단  보증 에 하여 그 효  있다 민법 ( 430 ). (

채권자가 보증 에게 채  행  청 한 에는 보증  주채 자  변 자  있440 ). 

는 사실  그 집행  용 할 것  증명하여  주채 자에게 청 할 것과 그 재산에 하여 

집행할 것  항변할  있 나 보증  주채 자  연 하여 채  부담한 에는 그러하지 , 

아니하다 민법  보증  각자  행  보증채  부담한 경우에도  ( 437 ). 408

규  용하고 민법 채권자나 채 자가  경우에 특별한 사 시가 없  각 ( 439 ), 

채권자 또는 각 채 자는 균등한  권리가 있고  부담하므 민법 보증( 408 ), 

  경우 각 보증  균등한  보증  부담한다. 

 보증 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에 분별   있는 것  원 지만 그     4) , 

 연 보증  에는 각자가 별개  법 행  보증  었고 또한 보증  상 간에 연

 특약 보증연  없었 라도 채권자에 하여는 분별   갖지 못하고 각자  채  ( )

액  변 하여야 하므 법원 고 다 결 채권자는 주채 자  ( 2009. 6. 25. 2007 70155 ), 

연 보증   에 하여 또는 동시나 차  모든 주채 자  연 보증 에 하여 채  1

부나 부  행  청 할  있고 민법 어느 연 채 자에 한 행청 는 다  ( 414 ), 

연 채 자에게도 효  있다 민법 라  어느 연 채 자에 하여 민사소송  ( 416 ). 

하여 행청  한 경우 다  연 채 자에게 한 소 시효는 단 다 민법  ( 168 1

). 

어느 연 채 자에 한 행청 는 다  연 채 자에게도 효  있다는 하 심 결      5) 

 사 가 있다 고등법원 고 나 결 울고등법원 ( 2013. 1. 16. 2012 10070 , 2012. 7. 

고 나 결 참 본민법 는 연 채   효  규 한 우리 19. 2011 104545 ). 458



민법  내지 에 해당하는 규  연 보증에 하여 용 한다고 규 하여 연416 4121 ‘ ’

보증 에 한 행청 가 주채 자에 하여도  효  가지는 것  규 하고 있다.

연 채 자가 변  타 자  출재  공동 책  얻  에는 다  연 채 자  부담    6) 

부분에 하여 상권  행사할  있고  부담부분  균등한 것  추 나 연 채 자 

사 에 부담부분에 한 특약  있다  특약에 라 부담분  결 다 법원 ( 2014. 8. 20. 

고 다 결 참 라  주채 자는 연 보증 과 사 에 부담부분에 한 특약  2012 97420 ). 

할  있다.

소 시효 도  재 는 속  사실 상태  하고 권리 에 잠자는 자  보 하    7) 

지 않는다는 에 있 므 권리자가 재 상 그 권리  주장하여 권리 에 잠자는 것  아님  , 

명한 에는 시효 단 사 가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 채( 2011. 7. 14. 2011 19737 ) 

권자가 보증 에게 채  행  청 한 에는 단 보증   주채 자에게 청 할 것  

항변할  있는 연 보증   같  항변  할  없 므 민법 채권자, ( 437 ), 

는 단 보증  경우 보증 에 앞  주채 자에게 행청  소  하는 것  지만 연

보증  경우에는 그 지 않다 채권자가 주채 자  한 채 연 보증 에게만 행청  . 

소  하여 연 보증 에 한 소 시효  단시킨 경우 민법 가 용 지 아니한다416

고 해 한다 채권자가 연 보증 에 한 승소 결  아 라도 그 후에 주채 자에 , 

한 소 시효가 연 보증 에 한 소 시효보다  어 연 보증채  부종 에 하

여 결  효  소 므 채권자 는 연 보증 에 하여 극  권리행사  하, 

는 도 보 지 못하게 어 소 시효 도  재 에 한다.

시효 단  사 민법 가운  연 채 자에 있어  생  사 가 다  연 채    8) ( 168 ) 

자에 하여도  효  가지는 것  행  청 재 상 청 재  청  고 에 한( , )

하고 민법 승 압  또는 가압 가처분  상  효  가진다( 416 ), , , .

원고는 법원 고 다 결에 추어 볼 민법  규    9) 1992. 9. 25. 91 37553 , 416

 연 보증채 에는 용 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다 결  사안  채권자가 연, 91 37553 

보증 에 하여 그 채  부 또는 부  한 경우  어느 연 채 자에 하여 행

청  한 사안에는 용   없 므 원고  주장   없다, . 

마 소 시효  주장에 한 소결  . 

피고  주채 자회사에 한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는 민사소송      2013. 10. 25. 

에 하여 소 시효가 단 어 차 결 변 종결 후  차 결  2 (2014. 3. 7.) 2

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  진행 어 아직 지 않았 므 차 결 변 종결 후 10 , 2

그 소 시효가 었   하는 원고  주장   없다.

권리남용 여부  . 

원고는 주채 자회사에 한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가 미 었 므  차    , 2

결에 하여 연 보증  원고 등에 하여 강 집행  하는 것 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

  없다고 주장하나 앞  본  주채 자회사에 한  사건 상 채권  소 시효는 아, 

직 지 않았 므 원고  주장   없다, .



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  사건 체당 채권에 한 청  사  4. 

가 차 결 변 종결 후 소 시효가 었는지 여부  . 2

원고  주장    1) 

 사건 추가보증료채    사건 체당 채  소 시효는 다 피고는 주채 자      10 . 

회사 소  부동산에 한  사건 경매 차에  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  사건 체당 채권

 당  요 하는 채권계산  경매법원에 출하 고 채권계산  출  압  같  효, 

 있 므  주채    사건 추가보증료채    사건 체당 채 는 채권계산  출 , 

시에 소 시효가 단 었다가  당 다  날부  다시 소 시효가 진행(2004. 3. 25.) 

어 그 부   지난 소 시효가 어 소 었다 또한 주채 자회사  10 2014. 3. 25. . 

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  하여   사건 추가보증료2004. 3. 26. 2004. 3. 29.

채    사건 체당 채  승 하 므  그 소 시효가 단 어 그 다  날부   10

경과한 또는 소 시효가 었다  각 소 시효  차2014. 3. 26. 2014. 3. 29. . 2

결 변 종결 후 므  차 결에 한 강 집행  불허 어야 한다(2014. 3. 7.) 2 .

단    2) 

앞  본  같   주채 는 상  주채 자회사가 업  하여 부담한 것 고       , 

차지 명   사건 추가보증료채    사건 체당 채 에 한 것  아니므  주채  1 , 

  사건 추가보증료채    사건 체당 채  소 시효는 상법  소  라고 64 5

할 것 다 차 결 변 종결  원고가 주장하는 소 시효 산. 2 (2014. 3. 7.) (2004. 3. 26.

부  지  간 에 있다 부   경과한 후 므   주채    사건 2004. 3. 30. ) 5

추가보증료채    사건 체당 채  부분  차 결 변 종결  에 미 소 시효가 2

었다고 할 것 므  다  에  원고  주장   살필 것 없   없다, .

나 권리남용 여부. 

원고는 주채 자회사에 한 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  사건 체당 채권   소 시효가    , 

차 결 변 종결 에 었다고 하 라도 주채  소 시효가  상 차 결에 2 , 2

하여 연 보증  원고 등에 하여 강 집행  하는 것 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  

없다고 주장한다. 

결  내용  실체  권리 계에 는 경우 그 결에 하여 집행할  있는 것    

  권리  질과 그 내용 결  립 경   결 립 후 집행에 지  사, 

그 집행  당사자에게 미 는 향 등  사  종합하여 볼 그 결에 한 집, , 

행  히 부당하고 상  하여  그 집행  하도  하는 것  에 함  명

하여 사회생 상 용 할  없다고 는 경우에는 그 집행  권리남용  허용 지 않는

다고 할 것 다 법원 고 다 결 참( 1997. 9. 12. 96 4862 ). 

결  변 종결 에 생  사 는 결에 한 청  소송에  주장할  없는    

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  사건 체당 채권  소 시효는 차 결 변 종결 에 , 2

  등에 추어 볼 차 결에 한 강 집행  히 부당하고 상  하여  그 , 2

집행  하도  하는 것  에 함  명 하다고 볼  없 므 원고  주장   없, 



다.

결5. 

원고   사건 청 는 모   없어  각할 것 심 결   결  같 하  , 1

여 당하므 원고  항소는  없어  각하  하여 주 과 같  결한다, .

재판장      판사 진 철

판사            태

판사            손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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